
[별표 8] <신설 2011.10.10>

과태료의 과기준(제55조 련)

행 근거 조문 과태료 액

1.  제3조  하여 간 ㆍ 수막

ㆍ벽보ㆍ전단  시한 경우

 제20조제1항제1

가. 간

  1) 도 (보도  포함한다)에 치한 경

우

   가) 연 적 1㎡ 미만

   나) 연 적 1㎡ 상 2㎡ 미만

   다) 연 적 2㎡ 상 3㎡ 미만

   라) 연 적 3㎡ 상

8만원 상 35만원 미만

35만원 상 65만원 미만

65만원 상 130만원 미만

130만원+연 적 3㎡ 과하

는 적  0.5㎡당 15만원

 한 액 하

  2) 그  지역ㆍ 에 치한 경우

   가) 연 적 1㎡ 미만

   나) 연 적 1㎡ 상 2㎡ 미만

   다) 연 적 2㎡ 상 3㎡ 미만

   라) 연 적 3㎡ 상

5만원 상 15만원 미만

15만원 상 50만원 미만

50만원 상 80만원 미만

80만원+연 적 3㎡ 과하

는 적  0.5㎡당 8만원

 한 액 하

나. 수막

  1) 벽   수막  경우

   가) 적 3㎡ 미만

   나) 적 3㎡ 상 5㎡ 미만

   다)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 라) 적 10㎡ 상

8만원 상 15만원 미만

15만원 상 35만원 미만

35만원 상 80만원 미만

80만원+ 적 10㎡ 과하

는 적  1㎡당 15만원  

한 액 하

  2) 그  종  수막  경우

   가) 적 3㎡ 미만

   나) 적 3㎡ 상 5㎡ 미만

   다) 적 5㎡ 상 10㎡ 미만

   라) 적 10㎡ 상

8만원 상 15만원 미만

15만원 상 35만원 미만

35만원 상 80만원 미만

80만원+ 적 10㎡ 과하



는 적  1㎡당 15만원  

한 액 하

  3) 차량통행 나  보행  

저히 해한 경우

해당 과태료  2 지 
과

다. 벽보 당 8천원 상 5만원 

하

라. 전단 당 5천원 상 5만원 

하

2.  제11조제1항 단 에  변경등

 하지 않  경우

 제20조제1항제2

가. 30  상 90  미만 15만원 상 80만원 미만

나. 90  상 180  미만 80만원 상 150만원 미만

다. 180  상 1  미만 150만원 상 300만원 미

만

라. 1  상 300만원 상 500만원 

하

3.  제11조제5항  제6항에  

업 내 고물   등  비

치하지 아니하 거나 등  등  

시하지 않  경우

가. 연 1  한 경우

나. 연 2  한 경우

다. 연 3  상 한 경우

 제20조제1항제3  

 제4

2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100만원 상 250만원 미

만

250만원 상 500만원 

하

4.  제16조에  고물 실 제 

시  하지 않거나 허  시한 경우

가. 연 1  한 경우

나. 연 2  한 경우

다. 연 3  상 한 경우

 제20조제1항제5

20만원 상 100만원 미만

100만원 상 250만원 미

만

250만원 상 500만원 

하

5.  제12조제2항  하여  

수하지 않  경우

가. 1  한 경우

 제20조제2항

10만원 상 30만원 미만



나. 2  연  한 경우

다. 3  연  한 경우

30만원 상 50만원 미만

50만원 상 100만원 하

비고: 과태료 액  계산

1. 과태료는 고물  시 적   산정하 , 적  산정할 에

는 지주는 제 하고 게시틀( 고물  리)  포함한다.

2. 고물  시 적  산정할 에 수점 하는 림하여 산정한다.

3. 체 ㆍ  등 변  고물  시 적  산정할 에는  곽

 사각  가상 연결한 적 또는 단 적  70%에 수  적 한

다.

4. 전  하는 고물등에 한 과태료 액  계산  다 과 같

다.

  가. 열등 또는 등  하는 단순조  고물등과 원  직접 

지 않도  개  씌워 시하는  또는 전 (빛  점 하

거나 동 상 변 가 는 경우에는 제 한다)  사 하는 고물등  

500만원 하  에  해당 과태료  1.5  적 한다.

  나. 원  직접 어 시 는  또는 전  등  사 하는 

고물등  500만원 하  에  해당 과태료  2  적 한다.

  다. 고물등  가 전  사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하  에

 과태료 산정 액에 전  사   비 에 해당하는 액  가산

한다.

5.  과태료 처   날  1  내에 다시  하여 과

태료 처  상 가  에 해 는 500만원 하  에  직전 과

태료 과 액  30％  가산하여 과할 수 다.

6. 과태료   액에  1천원 미만  린다.


